
투자위험등급 :  

5 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산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 1 호[국공채]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 1 호[국공채]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 1 호[국공채]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ㆍ지점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co.kr 및 산은자산운용㈜ www.kdbasset.co.kr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3.10.3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4.7.2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이 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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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

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

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

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

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

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동 집

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

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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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1호[국공채] (8648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MMF)(법인용)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

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

습니다. 모집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일에 한하여 계

속 모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k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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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1호[국공채] (8648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8.8.18 최초 설정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1호 ->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1호 

[국공채] 

2009.10.19 집합투자규약변경(법령개정사항반영) 

2010.1.29 집합투자규약 변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 변경) 

2010.4.26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강은규, 변경 후: 김재정) 

2010.11.12 집합투자규약 변경(임의해지 요건 변경) 

2012.7.2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김재정, 변경 후: 강승구 

2012.9.2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강승구, 변경 후: 허승찬 

2013.5.2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허승찬, 변경 후: 최진범 

2013.11.1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투자운용 비중 및 가중평균잔존만기 등) 

2014.7.2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주1) 최근 5년동안의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

(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6 층 

(대표전화 : 02-3774-80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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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2013.10.31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규모 

최진범 1972 팀장 24개 6,651억원

- 고려대학원 경영학 석사 

-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 12.08~현재 산은자산운용 채권운용1팀장 

- 11.08~12.08 우리투자증권 FICC투자팀 

- 08.11~11.08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팀 

- 03.03~08.08 ING자산운용 채권1팀 

- 02.01~03.02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1 팀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

자기구 

(2014.6.30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규모 

안성호  

포트폴

리오운

용역 

- - 

- 서울대 경영학 

- 12.05~현재  산은자산운용 채권운용 1 팀 

- 09.12~12.05 신한금융투자증권 채권영업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1팀이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

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강은규 2008.10 ~ 2010.4 

김재정 2010.4 ~ 2012.7 

강승구 2012.7 ~ 2012.9 

허승찬 2012.9 ~ 2013.5 

최진범 2013.5 ~ 현재 

주1) 2013년 10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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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안성호 2014.7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단기금융(법인용), 추가형, 개방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

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 

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및 한도 

투자대상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채권등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

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양도성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 

③  어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

(기업어음증권은 제외) 

④ 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⑥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

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

래 

⑦ 단기대출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⑧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

관에의 예치 

⑨  주식의 취득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

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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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자단기사채 등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

서, 어음 및 채무

증서 포함) 

신용평가등

급의 제한 

-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

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

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

하 “상위2개 등급”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보증인의 신용평

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인 발행한채무

증권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및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어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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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동일인과의 거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의 합계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상

위 2 개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

증권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하는

행위 

④환매조건부 매도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

는 행위  

⑤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⑥집합투자증권 투자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⑦다른자산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 투자증권의 가치 또는 투자증권지수

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

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 위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⑧가중평균잔존만기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75 일을 초과하는 행위  

⑨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

하는 행위 

⑩국채증권 
투자신탁재산의 5%를 초과하여 남은 만기가 1 년이상인 국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⑪채무증권 

투자신탁재산의 40%미만으로 채무증권(법 제 4 조 제 3 항이 국채증권, 지방채증

권, 특수채증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

자하는 행위 

⑫ 투자신탁재산의 10% 이상을 다음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함.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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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도성 예금증서ㆍ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

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전자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⑬ 투자신탁재산의 30% 이상을 다음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함. 

1. 위의 ⑫1.부터 3.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위의 ⑫ 4.에 해당하는 것 

3. 위의 ⑫ 5.부터 7.에 해당하는 것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 위의 ③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위의 ⑥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

하는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위의 ⑫ 및 ⑬에 따른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 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1)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

용 MMF 입니다.  

 

<운용 전략> 

구 분 내 용 

자산운용 

기본방침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국공채, 특수채와 우량은행 발행 CD(AAA급) 등의 유동성자산

위주로 편입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가중평균듀레이션과 개별자산의 최대만기를 약관상의 규정보다 짧게 유지하여 금리변

동위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수시입출금을 감안한 유동성을 중점 관리합니다. 

시장 금리상황에 따라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언제든지 해

지에 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비교지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특성상 별도 비교지수는 없으나, 시

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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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 관리  

 

■ 위험관리 체계 

당사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관리의 정책수립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운용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인 위험 점검을 실시하며, 집합투자기구 설정 이후에는 운용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매월 자산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전략 및 운용정책을 수립하며, 

성과평가회의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위험 및 요인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단계별로 리스크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전략을 재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 부서의 실시간 자체점검 -> 컴플라이언스 팀 점검 -> 내부 감사로 연계되는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제약 및 고객 부여 제약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 방편식의 관

리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기초한 사전 컴플라이언스에 주력하여 오류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제한 및 펀드의 잔존만기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

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업

자·투자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

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

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

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공채, 특수채 및 CD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

격변동,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

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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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상품은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등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

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

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

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

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

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

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

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의 가격상승

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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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형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므로 5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

준(매우 낮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단기여유자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산은자산운용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위험 수준 내용 
투자대상 상세 적합한 투자자 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1)에 60% 이상 투

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을 추구

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

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

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이상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 

- 환위험에 노출된 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 및 일

부 안정적인 장기수익을 추구

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

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

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

로 하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안정적인 장기수익 및 일부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을 추구

하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

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

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4등급 낮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

며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

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하락

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

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MMF 등 단기 현금성 자산위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기여유자금을 안정적인 수

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

자 

1) 고위험자산: 주식, 파생결합증권, 후순위채, 투기등급(BB+ 이하)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관련 자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단, 고위험자산 중 일부 자

위험

4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

기대
수익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
자신탁 제1호[국공채]

1등급

위험

4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

기대
수익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
자신탁 제1호[국공채]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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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하여 원금보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음 

2) 각 위험등급 내 투자대상 편입비율은 평균수준을 나타내며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투자대상 상세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사한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집합투자

업자가 판단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

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

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 납입
(오후5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
(T+1 기준가격 적용)

          T       T+1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 납입
(오후5시 이후)

수익증권 매입
(T+2 기준가격 적용)

          T T+1       T+2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

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가

능 시간까지만 매입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

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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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

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

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T+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T                                               T+1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T+2)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T                                               T+2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환매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매입∙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매

입∙환매 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한 경우] 

 

①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 주식 매도자금 및 일반펀드 환매자금이 MMF 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약정(또는 예약)되어 있는 경

우 MMF에 납입된 자금은 당일 설정 가능 

- 주식 매수자금 및 일반펀드 매입자금이 MMF계좌로부터 자동 출금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제

일에 MMF 당일 환매 가능 

※ 약정(또는 예약) : 결제일 전일 오후 5시 이전에 약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②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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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오후 5시 이전에 배치작업(자동이체)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분

에 대하여는 당일 설정 및 환매 가능(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로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 본래 목적

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도와 관련하여 MMF계좌의 입금이 예약되어 있는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당일 매입 가능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수와 관련하여 MMF계좌의 출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출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환매 가능 

- CMA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익일 자동상환(CMA 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사전약정거래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대출상환일에 MMF 당일환매 가능 

- 공모주 등 청약∙환불 자금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MMF계좌의 입출금 약정이 있는 경우 

 

주1)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업무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일 매입∙환매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

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가

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

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

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

서 이 일정한 날(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

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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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천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③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

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

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

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ㆍ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ㆍ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

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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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 산정>

기준가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좌수

실제
기준가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 좌 수
* 1,000

1좌 = 1원

1,000좌 기준 = 1,000원

=

=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시 기준
이 되는 가격

<기준가 산정>

기준가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좌수

실제
기준가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 좌 수
* 1,000

1좌 = 1원

1,000좌 기준 = 1,000원

=

=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시 기준
이 되는 가격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

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

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

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2) 업무 : 법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

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

부받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 지급시기 

선∙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매입∙환매시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20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5 

매 3 개월후급 및 

투자신탁 전부해지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수 
0.05 

신탁업자 보수 0.02 

일반사무관리보수 0.01 

기타 비용 0.0043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1343 - 

증권 거래비용 0.0057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또는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기간(2012.08.18 ~ 2013.08.17)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2012.08.18 ~ 2013.08.17)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

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

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  43  76  17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ᆞ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

일에 분배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위(1)에 의한 이익금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

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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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

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4)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6)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

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대는 투자

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9)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매매업

자∙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환급비율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거나,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환급세액 환급비율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거나,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

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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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

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

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주민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

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

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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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

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 기( 2012.08.18 - 2013.08.17 )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4 기( 2011.08.18 - 2012.08.17 )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3 기( 2010.08.18 - 2011.08.17 ) 신한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 2013.08.17 ) ( 2012.08.17 ) ( 2011.08.17 ) 

운용자산 945,311,799,626 2,789,581,946,885 2,462,863,308,666 

  증권 685,291,814,852 2,489,552,350,684 2,068,976,290,92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60,019,984,774 300,029,596,201 393,887,017,73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556,470,579 78,753,748,632 27,992,211,391 

자산총계 948,868,270,205 2,868,335,695,517 2,490,855,520,05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37,001,853 57,027,204,475 71,275,120,120 

부채총계 437,001,853 57,027,204,475 71,275,120,120 

원본 923,158,184,722 2,718,747,114,759 2,350,897,337,022 

수익조정금 -24,032,991,827 3,194,726,439 26,853,507,052 

이익잉여금 49,306,075,457 89,366,649,844 41,829,555,863 

자본총계 948,431,268,352 2,811,308,491,042 2,419,580,399,93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 2012.08.18 - 

2013.08.17 ) 

( 2011.08.18 - 

2012.08.17 ) 

( 2010.08.18 - 

2011.08.17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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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 51,814,245,611 93,082,434,759 43,805,871,376 

  이자수익 53,573,320,419 97,260,730,294 46,775,582,573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759,074,808 -4,178,295,535 -2,969,711,19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2,162,913,275 3,217,354,624 1,757,103,570 

  관련회사 보수 2,162,913,275 3,217,354,624 1,757,103,57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45,256,879 498,430,291 219,211,943 

당기순이익 49,306,075,457 89,366,649,844 41,829,555,863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   

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경우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정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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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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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2.08.18 - 

2013.08.17 
27,187  27,187  133,053 134,755 151,009 152,952  9,232 9,484 

2011.08.18 - 

2012.08.17 
23,509  23,509  208,171 211,695 204,492 207,985  27,187 28,113 

2010.08.18 - 

2011.08.17 
4,431  4,431  135,505 137,447 116,427 118,100  23,509 24,19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2.11.01 

~13.10.31 

11.11.01 

~13.10.31 

10.11.01 

~13.10.31 

08.11.01 

~13.10.31 

08.08.18 

~13.10.31 

투자신탁 2.63  2.98  3.02  2.93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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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지 않습니다. 

2) 상기 수익률은 증권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3.10.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2.11.01 

~13.10.31 

11.11.01 

~12.10.31 

10.11.01 

~11.10.31 

09.11.01 

~10.10.31 

08.11.01 

~09.10.31 

투자신탁 2.63  3.32  3.10  2.51  3.07  

주1)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지 않습니다. 

2) 상기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3) 상기 수익률은 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3.10.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3.08.17 기준,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4,122  998  0  0 0 0 0 0 2,720  1,648 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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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43.45) (10.51) (0.00) (0.00) (0.00) (0.00) (0.00) (0.00) (28.67) (17.37) (100.00)

합계 
0  4,122  998  0  0 0 0 0 0 2,720  1,648 9,489 

(0.00) (43.45) (10.51) (0.00) (0.00) (0.00) (0.00) (0.00) (0.00) (28.67) (17.37) (100.00)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2013.08.17 기준, 억원, %) 

구분 
채권종류 

합 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안채 회사채 

금액/비

중 

1,215  2,408  300  200  4,122  

(29.46) (0.00) (58.41) (7.28) (4.84)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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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www.kdbasset.co.kr) 

회사 연혁 

1996. 5    회사설립(서울투자신탁운용) 

1997. 5    투자자문업등록, 투자일임업허가 

1998.12    자산운용회사등록 

2000.06    증자(최대주주 대우증권 변경) 

2004.05    증자(최대주주 산업은행 변경) 

2004.07    산은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자본금 389 억원(2013 년 3 월말 현재) 

주요주주현황 산은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

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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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수익자명부 작성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여야 합니다.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

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

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

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13.3.31 '12.3.31 항    목 
’12.4.1~

'13.3.31

’11.4.1~

'12.3.31

1. 현금및예치금 

2. 유가증권 

3. 대출채권 

6. 유형자산 

7. 무형자산 

8. 기타자산 

9. 당기법인세자산 

10. 이연법인세자산 

43,654

20,702

477

338

3,794

11,156

-

5,320

35,612

25,893

570

369

3,235

10,309

-

4,607

1. 영업수익 

2. 영업비용 

3. 영업이익 

4. 영업외수익 

5. 영업외비용 

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7. 법인세비용 

 

17,975

15,476

2,499

39

8

2,530

100

14,257

27,416

(13,159)

28

6

(13,137)

(2,853)

자산총계 85,441 80,595 당기순이익 2,430 (10,284)

1. 퇴직급여부채 

2. 충당부채 

3. 당기법인세부채 

4. 기타부채 

331

20,082

569

4,779

266

21,402

243

1,431

   

부채총계 25,761 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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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 규모 (2013.10.31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권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

자산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4,736 176 1,702 14,650 21,263 16,915 2,897 4,211 0 1,688 6,916 53,89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02-3770-8800) 

회 사 연 혁 등 
( 홈 페 이 지  참 조 ) 

1955년 10월 11일 설립  

1962년 7월 현재 회사명으로 사명 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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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

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

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 홈 페 이 지  참 조 ) 
www.shinhan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

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건물 4층

회 사 연 혁 등 

( 홈 페 이 지  참 조 )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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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

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

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

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

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

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

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

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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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수익

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

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

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

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

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

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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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

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

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

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

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

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

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

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

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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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

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

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

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

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임의해지 절차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신탁 원본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임의해지할 경우에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

익자에게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되고 임의해지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가능하다고 통지합니다. 임의해지일 

이전에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을 시장에서 모두 매각하여 현금화시키며, 해지일 당일에 투자자의 수

익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7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 

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지점,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

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

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

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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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

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www.kdbasset.co.kr),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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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상기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

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선정)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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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

른 매매체결 능력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선정절차 

-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매매위탁가능 중개회사를 선정한다. 

- 선정된 중개회사는 월간 또는 분기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교체 가능하다.

③중개회사의 평가 

- 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부여

한다. 

- 중개회사의 평가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각 팀의 평가결과는 담당 본부

장에게 보고한다. 

- 매매담당부서는 평가이 결과에 따라서 자산별 적용기간의 매매위탁 배분계획을

세우고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신탁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3.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4. 예비투자설명서  

5. 예비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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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

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

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자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

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

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

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

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

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

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

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

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

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

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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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

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

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

니다. 

 

 


